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1. 8. 27.>

사후관리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56조관련)

구 분 명 칭 제 원 등
대지 및 건물 1. 옥내작업장면적

2. 옥외작업장면적
사무실․작업장․공작실․부속창고
등 500제곱미터이상
작업장․주기장등 500제곱미터이상

부 대 시 설 1. 체인블록 또는 호이스트크레
인

2. 트럭(서비스용)
3. 세차시설
4. 검차대

5톤이상
2.5톤이상
중기세차시설

정 비 기 계 류 1. 유압잭
2. 전기용접기
3. 공기압축기
4. 탁상 드릴링머신(구멍 뚫는 
기계)
5. 전기그라인다

10KVA이상

검 사 시 험 기 1. 마이크로미터
2. 버니어캘리퍼스
3. 시크니스게이지
4. 다이얼게이지
5. 축전기시험기
6. 전조등시험기
7. 볼트암페어미터
8. 유압계
9. 압축시험기
10. 분사펌프시험기
11. 속도계시험기(R.P.M게이지)
12. 온도계
13. 정반(기계 부분품의 조립ㆍ

검사 등에 사용되는 평면판)
14. 수평계
15. 매연농도측정기

0~100%측정용

기 술 자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비 고  : 건설기계정비업체 또는 다른 제작자등의 사후관리시설을 이용하여 
사후관리하는 때 또는 별표 11의 건설기계제작․조립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때에는 그 시설과 기술인력을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